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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설명자료
배포 일시 2022. 9. 7.(수)

담당 부서 건축정책관

녹색건축과

책임자 과  장 김태오 (044-201-3768)

담당자 사무관 정우갑 (044-201-3772)

보도일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침수방지시설은 

건축법상 의무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
< 보도 내용 >

◈ ‘침수 당연한데 방수․배수시설은 부족...’(한국일보, 9.7)

ㅇ 침수방지시설 건축법에 관련 기준 없어

-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배수시설은 건물 누수나 물청소에 대비한 고랑
정도가 전부

< 보도내용 >

□ '22.9.7.(수) 한국일보는 ｢침수 당연한데 방수․배수시설은 부족...｣ 등 제하 

기사에서,

 ㅇ 건축법에 관련 기준이 없으니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배수시설은 

건물 누수나 물청소에 대비한 고랑정도가 전부라고 한국건설방수학회

공동회장의 발언을 인용 보도

< 정부 입장 >

□ 현행 건축법 제49조에 따라 침수위험지구에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에 

대하여는 지상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하고,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

하여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.

  ㅇ 또한, 건축물설비기준규칙에 지형적 여건으로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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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개선지구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물막이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

규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  ㅇ 참고로, 행정안전부에서도 침수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지하 

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시하여 운영중임을 알려드립니다.


